
기후환경본부 ’20년 3/4분기예비비사용보고

｢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｣ 제55조의2(예산집행상황등의 제출)

제2항에 따라,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을 보고드림

▢ 3분기 예비비 승인내역 : 1건 5,777,146천원
❍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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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예비비 사용 사유 및 근거

① 市 공유재산인 구리석유비축기지 대부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

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지급(녹색에너지과)

- 판결주문에 따르면, 전액 지급될 때까지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에서

정한연12%의이자가발생하므로, 이자발생최소화를위해조속히예비비로지급

소송개요 및 진행경위

○ 사 건 명 :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○ 당 사 자 : (원고)한국석유공사 (피고)서울특별시
○ 청구취지 : 구리석유비축기지 기지급한 대부료 금액(이자 포함) 반환 청구
○ 소송경위
- ’19. 6월 : 한국석유공사, 소송 제기 (’20.1~6월 : 3차례 변론기일 진행)
- ’20.7.24. :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선고
- 현재 항소 진행중


